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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에 대한 환형유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혜미 *

1. 들어가며

최근 254억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대기업 
회장이 벌금을 납부하지 않은 채 노역장에 
유치 돼 1일당 5억 원의 노역을 한다는 사
실이 드러나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이 사건은 언론에 일제히 보도되면서 재
판의 공정성과 형평성 논란을 낳았고, 이러한 
여론을 반영한 검찰은 노역을 중단시키고 
벌금형 집행에 착수하겠다는 의견을, 법원은 
노역 관련 제도의 개선방안을 밝히며 사건
은 일단락되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통해 현행 환형유치
제도(換刑留置制度)의 허점이 여실히 드러나 
입법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숙제가 
남게 되었다. 

현행 「형법」에 의한 경우 법관은 벌금형
을 선고할 때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
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고, 이 때 1
일 노역을 통해 탕감 받을 수 있는 벌금의 
액수를 정하게 된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는 
법률상 특별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법관의 
재량에 따라 그 금액과 노역장유치 기간이 
달리 정해질 수 있고, 금번 사건과 같이 1
일당 5억 원의 노역이 가능케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이하에서는 벌금형 및 환형유치제도의 주
요 내용과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외국에서의 제도 운영례 및 입법례를 바탕
으로 환형유치제도에 관한 향후 입법적 개
선방안을 제시해 보도록 한다. 

2. 현행 「형법」상 벌금형 및 환형
유치제도의 주요 내용 

(1) 벌금형 제도

벌금은 「형법」이 정하고 있는 9가지의 형
벌 중 하나로 재산형의 범주에 들어가는 형벌 
중 가장 중한 형벌이다.1) 형벌의 9가지 종류 
중 실제 가장 많이 적용되는 형벌로 꼽힌다. 

벌금형을 선고할 때 그 액수는 5만 원 
이상으로 하며, 개별 범죄에 대한 법정형 
외에 형법 총칙상 벌금액 상한의 제한은 없다
(「형법」제45조). 다만, 경제 사정의 변동을 
반영하기 위해 벌금액에 관한 특례는 「벌금 
등 임시조치법」에 별도로 정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벌금형제도에 있어 개별 
법률에서 정한 법정형의 범위 내에 일정액
1) 「형법」제41조는 형의 종류를 9가지(사형, 징
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로 나누고 있는데, 이 중 벌금, 과료, 몰수는 
재산형(財産刑)의 범주에 포함되고, 재산형 중 벌
금형이 가장 중한 형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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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총액으로 선고하는 총액벌금형제도(總額
罰金刑制度)를 취하고 있다.2) 

(2) 환형유치제도(換刑留置制度)

벌금은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
입하여야 한다. 확정된 벌금을 완납하지 않
을 때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판결에 의해 정해진 기간 동안 벌금미납자
를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되
는 환형처분(換刑處分)이 이루어지는데, 이를 
노역장유치라 한다(「형법」제69조, 제70조).

환형처분은 벌금형의 선고와 동시에 판결로 
선고된다(「형법」제70조, 「형사소송법」제321
조 제2항)3). 노역장 유치기간은 「형법」에서 
정한 1일 이상 3년의 범위 내라는 제한이 
있지만, 1일 환산금액의 산정에 대해서는 별
도의 법률상 제한이 없으므로 법관의 재량에 
따라 정해진다.4)

3. 현행 환형유치제도의 문제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현재 총
액벌금형제도를 취하고 있으며, 벌금을 완납하
지 않은 경우 벌금미납자를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케 하는 환형처분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형법」은 제69조에 노역장유치 
기간(1일 이상 3년 이하)의 제한을 두는 
외에 다른 아무런 제한이 없다. 즉, 법관은 
벌금형을 선고할 때, 그 벌금액을 미납하는 

2) 총액벌금형제도와 비교되는 제도로 일수벌금형제
도(日數罰金刑制度)가 있음. 일수벌금형제도란 행위자
의 불법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일수를 정한 뒤, 행위자
의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1일의 금액을 정하고, 일수와 1
일 정액(定額)을 곱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을 의미함
3) 판결 선고시 통상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
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라고 판결문에 표기됨
4) 현재 법원의 실무례는 1일 10만 원 정도로 환
산금액을 정하고 있음

경우 얼마의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할 
것인지, 1일당 환산금액을 얼마로 할지에 
대해 전적으로 재량권을 갖게 된다.

법원 내부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역장유치에 따른 1일당 환산 금액을 10
만원으로 한다는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나, 
그 외 다른 기준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보니, 동일한 벌금형을 선고 
받고, 경제적 능력이 비슷한 피고인도 법관
의 재량에 따라 노역장 유치 기간과 1일당 
환산 금액에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5) 

또한 현행 구조에 따른 경우 거액의 벌
금형을 선고받은 자가 노역장유치 시 1일당 
환산 금액에 높은 금액을 산정 받게 되기 
때문에 벌금형제도의 실효성이 담보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다. 

4. 외국의 입법례

(1) 독일

독일은 총액벌금형제도를 취하고 있는 우
리나라와 달리 일수벌금형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이다. 

독일 「형법」 제40조는 벌금형은 일수(日
數)로 산정하고, 벌금형의 일수는 최저 5일 
이상 최고 360일(병합 벌금의 경우 720일)이
하로 선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법관은 벌금형

벌금형 환형유치 기간 하한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300일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500일
5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 700일

100억 원 이상 900일

5) 금번 사건이 문제가 되자 대법원은 2014년 3월 
28일 환형유치제도에 관한 기준안을 마련하여 시행
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음. 대법원은 벌금 1억 
원 미만 선고 사건의 노역 일당은 원칙적으로 10만
원, 1억 원 이상 선고사건은 벌금액 1/1,000을 기
준으로 하고, 고액의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는 
조세, 뇌물 범죄 등에 대하여도 벌금형에 따른 환
형유치 기간의 하한선을 설정하겠다는 의견을 밝힘



의 일수를 산정할 때 불법과 책임의 정도 등 
관련 사정을 고려하여야 하고, 벌금액의 1일 
정액은 행위자의 수입, 재산 등 개인의 경제 
사정을 고려하여 최저 1유로에서부터 최고 3만 
유로의 범위 내에서 금액을 정한다. 

벌금의 납입이 불가능한 경우 이를 자유
형으로 대체할 수 있는데, 자유형 1일은 벌
금형 1일의 일수벌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다(독일 「형법」제43조). 일수벌금제도를 시
행하고 있는 독일은 벌금 총액을 정하기 전
에 벌금형의 일수를 정하는 것이 우선이므
로, 벌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 자유형 대
체와의 연동이 명확하다. 

(2) 영국

영국의 벌금형제도는 범죄에 대해 일정 
벌금액의 총액을 선고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므로 우리나라와 같이 총액벌금형제도를 
취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영국의 특이점은 벌금을 미납하는 경우 미
납금액에 따라 세부적인 차등을 두어 구금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을 정하고 있고, 형사법원
은 벌금형 선고시 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대 
기간의 범위 내에서 구금이 이루어질 수 있다
는 내용을 담아 판결을 선고한다는 것이다.6)

벌금액 최대 구금 일수
£ 200 7일

£200 ~ £500 14일
£500 ~ £1,000 28일

£1,000 ~ £2,500 45일
£2,500 ~ £5,000 3개월
£5,000 ~ £10,000 6개월
£10,000 ~ £20,000 12개월
£20,000  ~ £50,000 18개월
£50,000 ~ £100,000 2년
£100,000 ~ £250,000 3년
£250,000 ~ £1,000,000 5년

£1,000,000 10년

6) 「Powers of Criminal Courts (Sentencing) Act 
2000」 Part Ⅵ(Financial Penalties and Orders) §139

(3) 미국

미국은 연방법상 벌금 미납에 대해 우리
나라와 같이 환형유치 처분을 하는 규정은 
없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벌금 집행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고의적
으로 벌금을 미납한 자에 대해서는 기존 위법
행위에 대한 판결을 다시 선고(resentencing)
할 수 있도록 하여, 개인인 경우 1년 이하
의 자유형과 1만 달러 이하의 벌금형 또는 
미납액 2배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정
하고 있다.7)

각 주(州)에서도 별도의 주 법을 통하여 벌
금 미납자를 제재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뉴욕 
주의 경우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이를 미납
하는 경우 그 금액을 완납할 때가지 일정 기
간 구금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8), 캘리
포니아 주의 경우도 벌금형 선고시, 그 금액
을 완납할 때까지 구금될 수 있다는 사실과 
최대 구금 기간을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다9). 

(4) 일본 

일본의 벌금형제도는 우리나라와 거의 유사하다. 
일본 「형법」 제9조는 형벌 종류의 하나

로 벌금형을 정하고 있고, 동법 제15조에
서 벌금은 1만엔 이상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
으나, 그 상한에는 별도의 제한이 없는 총
액벌금형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판결 확정 후 30일 이내에 벌금을 완납
하지 않은 경우 노역장유치 집행이 이루어
지는데, 법관은 판결 선고시 1일 이상 2년 이
하의 범위 내에서 노역장유치처분을 선고한
다(일본 「형법」제18조). 우리나라와 같이 
노역장유치에 있어 1일당 환산금액에 대한 
7) 18 U.S. Code §3612, §3613, §3615
8) 「New York Criminal Procedure Law」 §420.10 
9) 「California Penal Code」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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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판사의 재
량에 따라 금액이 정해진다. 

5. 환형유치제도의 개선방안

현행 환형유치제도의 개선방안으로 제시
되고 있는 의견은 다음과 같다. 

우선, 현재 우리나라가 취하고 있는 총액벌
금형제도를 유지하면서 환형유치 처분시 법관
의 재량이 남용되지 않도록 기준을 마련하자
는 의견이 있다. 

「형법」에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 환형유치를 
하는 경우 1일당 공제되는 벌금액의 상한(예
컨대, 100만원 이하 또는 벌금액의 1,000분의 1 
이하 등)을 명확히 정하자거나, 벌금형의 판결 
선고시 벌금액에 따라 일정기간 이상의 환형
유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액별 환형유치 
기간의 하한을 정하자는 의견(예컨대,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500일, 50억원 100억원 
미만은 700일 등)도 제시되고 있다.10)

또한 현행 환형유치기간의 최장 기간한도인 
3년을 장기로 연장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방안은 총액벌금형제도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환형유치제도의 기준을 명확히 
설정한다는 점에서, 현행 제도의 유지 및 보
완에 초점을 맞춘 개선방안이라 볼 수 있다. 

한편, 금번 사건을 계기로 벌금형제도가 가
지고 있는 근본적 문제점을 해결하고, 그간 
여러 차례 도입 논의가 있었던 일수벌금형제도
를 도입하자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일수벌금형제도는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벌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정당한 
벌금형을 정할 수 있고, 경제적 사정이 고
10) 이러한 의견은 현재 국회에 발의된 「형법 일
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909862, 1909879, 
1909906, 1909907, 1909992)과 2014.3.28. 
대법원이 발표한 환형유치제도에 관한 개선방안에
도 관련 내용을 담고 있음

려되는 만큼 벌금 징수율을 높일 수 있으며, 
판결 선고시 벌금 일수(日數)가 정해져 있어 
벌금 미납액에 따른 노역장 유치 일수 산정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현행 벌금
형제도와 환형유치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
를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
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의견에 대해서는 경제적 사
정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선행되기 어려운 현
실적 어려움이 있다는 점, 일수벌금형제도 
하에서도 법관이 벌금 일수와 1일 벌금액을 
정해야 하기 때문에 법관의 재량권 남용 여
지가 여전하다는 점에서 제도 도입에 반대하
는 의견도 있다. 

6. 나가며

이번 사건의 핵심이 되었던 형사판결은 
현행법에서 정하고 있는 환형유치처분의 형
식적 요건은 갖춘 판결이었다. 그러나 1일
당 5억 원의 환형유치로 거액의 벌금이 탕
감된다는 결론은 국민의 법감정에 반(反)하
는 것이었고, 이는 사법부 판결에 대해 공
정성과 형평성을 기대한 국민적 신뢰를 무
너뜨린 것이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고, 
입법부인 국회 역시 환형유치제도 나아가 
현행 벌금형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
한 관련법 개정 작업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